
단기금융상품의 예탁업무 등에 관한 약관

  1. (예 탁) : 본인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예탁받은 고객소유 단기
금융상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고객분임을 명시하
여 예탁하는데 이의 없음. 

  2. (보 관) : 본인이 예탁한 단기금융상품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
종목의 단기금융상품과 혼합보관하는데 이의 없음.

  3. (권리행사) : 본인이 예탁한 단기금융상품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원
리금을 일괄 수령하는데 이의 없음.

  4. (반 환) : 예탁결제원이 단기금융상품을 반환하는 경우 본인이 예탁
한 단기금융상품과 동일한 종목으로 반환하더라도 이의 없음.

  5. (사고증권) : 본인이 예탁한 단기금융상품이 사고증권인 경우 이를 
지체없이 동일종목으로 교환하겠으며 예탁결제원이 동 수량을 본인의 
예탁잔고에서 공제하여도 이의 없음. 또한 공제시 본인의 예탁잔고보
다 사고증권의 수량이 더 많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일종목 또는 그에 
상당하는 현금으로 충당하겠으며,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본인에게 지
급할 배당금 및 채권원리금 등을 공제하여도 이의 없음.

  6. (면책사항) : 본인은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따라 본인에게 발생
한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면책되는데 이의 없음.

  가. 본인이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류에 날인한 인영과 신고된 인감이 동
일함을 예탁결제원이 인정하여 단기금융상품의 반환, 원리금의 수령 
및 기타의 처리를 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

  나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 예탁결제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
단기금융상품이 부족하게 되거나 또는 원리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됨
으로써 발생된 손해


